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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이민개혁안 

2013 년 6 월 27 일,  포괄 이민개혁안 (S.744)이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의 기대속에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안의 수정된 

부분과 중요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학자금 융자, work-study program 등 학생들의 

학비보조 limitation - 연방에서 지급되는 

social welfare 을 포함한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가족이민:  포괄이민개혁안이 입법되기 

이전에 접수된 가족이민 신청들이 입법 후 

5 년안에 승인 되지 못할경우 국가별 

할당제안에  상관없이 이민비자를  받게된다.  

3. 부모와 함께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가 

21 세가 되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녀들의 청원서는 자동으로 "영주권자의 

21 세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이동되며, 

본래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다. 

4. RPI 신분은 6 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지만 

RPI 로써 취업시 필요한 노동허가증은 

3 년마다 갱신해야한다. 

DREAMers 란? 

• 16 세이전 미국 입국 

•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그에 해당하는 

GED 나 다른 졸업장을 이수함 

• 4 년이상 미군 복무자  또는 4 년제 학위과정 중 

2 년이상 이수한 사람 

DREAMer 에게 돌아오는 혜택들 

• RPI 가 된 후 5 년후부터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 영주권 취득 후 곧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다수당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하원의 불문율 "해스터트 룰"를 

고집하고 있어 언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방정부 부도사태가 발생하여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3 년 10 월은 

이민개혁법안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기간입니다.   

하원의 법안 심의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